
       

 세무조사권 
남용 근절을
위한 제도
( 2018. 9. 3 시행 )

● �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·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 

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

● �영세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

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 

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 모든 

세무관서에 설치되었습니다.

2008년 지방청·세무서에 설치 ⇒ 2014년 법제화 ⇒ 2018년 4월 국세청에 설치

납세자보호
위원회

       

● �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(담당)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

경험이 풍부한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

● �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 

구성·운영됩니다. 

납세자보호
위원회 구성

납세자보호위원회 
제도 안내

       

● �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

➊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

2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·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

3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·범위 확대

4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 

5 �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 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(고충 민원 등) 

    	 ※ 납세자는 ➊ ~ 2 항목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.

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

지방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(위 ➊∼3� 항목)에

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

(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)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납세자보호
위원회 심의 



A  세무서 ○○법인 대표

○○법인

B  세무서

2 개인 통합조사

5 조사 철회

      결정 통지 

3 �권리보호
요청 

4 중복조사 의결 ➊ 법인조사 

➊ 자금 출처 확인

납세자보호위원회

➊ �(주)○○이 일부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

지급하고 판매부대 비용으로 계상

2 �A  지방청은 (주)○○이 일부 거래처에 지급한 

판매장려금은 ‘접대비’이며 명백한 세금 탈루 행위로 

보아,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·유사한 세금 탈루 

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

3 �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후 요청인의 세무조사 

대상 과세기간을 3개 사업 연도로 확대 결정

㈜○○의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

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고,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

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결정을 취소할 

것을 의결

요청인의 심의 요청 내용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

       
○○법인 세무조사 시 대표자의 금융계좌 확인 등 사실상 대표자까지 조사하였으므로, 그 외 

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○○법인 대표를 개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중복조사임
사례 2

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

➊ �A 세무서가 ○○법인의 2010∼2012 사업연도 법인세 

조사 시 대표자의 외화 입출금 금융 거래 확인 

2 �B 세무서가 ○○법인 대표자를 해외소득 신고 누락 

혐의로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개인 통합조사 착수

3 �○○법인 대표자가 해당 조사를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며 

권리보호 요청

A  세무서가 ○○법인 세무조사 시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

금액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고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

것은 사실상 ○○법인 대표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

것이며, 이미 확인된 사항 외에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

없으므로 중복조사로 의결

요청인의 심의 요청 내용

A

B

C

D

➊ 판매장려금 지급

6 결과 통보

6 
확대 취소 의결 및 통보

5
재심의 요청

국세청

납세자보호위원회

거래처

㈜○○

지방청

납세자보호위원회

2 법인 통합조사  → 판매장려금을 ‘접대비’로 통보

3 조사 범위
      확대 승인 

      신청

4 조사 범위 확대 승인

(우)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 

대표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

A  조사청 

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

      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결정을 취소사례 1


